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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. 2. 22

내무위원회

), 심사경과

, 가  제  출 :자 달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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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( : 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세무과장 )민경철

. 가 제안이유

 지방세법  및  동법시행령이  개정됩에  따라  조례를  개정하여  지방세법  적용에  차질이 없도

 록  하기 ,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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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4띤노 쌀촐효볶톰롬틴꼰골려출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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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On ( )◎ ◎할◎촐◎◎철◎솟끓◎춧려◎◎추쓸교◎◎ 톤

7. ifr  토뿌◎쳐◎뗘에라한롤◎픔톤롭 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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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(  꾼심사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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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( 33  툰 ◎ - 29i )톤 뗘볍

. 나 근거법령

0  지방자치법 9 , 제 조 9 2, 제 조의 184  제 조  및 188제 조

o  지방세법 5제 장

. 다 주요골자

0  천재  둥으로  인한  감면사항의 (  추가 안 4 )제 ◎

0  재산세  비과세  및  감면적용자의  신고사항을 ·  지방세법 5  제 장의  규정에  적용토록하고 구판

 사업  등  건축물에  대한  신고의무를 (  삭제 안 17 , 제 조 19 , 제 조 22 , 제 조 24 )제 조

0  재살세의  토지에  대한  신고의무를  법 5f?  제 의  규정으로 (  변경 안 29 )제 조

0  사업소세의  재산할  납기를  삭제하고  비과세  감면적용자  신고사항을  법 5  제 장의 규정으로

 변경 (  안 33 )제 조

3.  전문위원  검토보고 (  요지 전문위원 : )백창기

 본조례는 94.12.22  지방세법  개정에  따른  조례조항의  일부  수정  정리하고  신설된 조항은

 삽입하며  불필요한  문항은  삭제하는  등  제반사항을  재정비  하여  세정업무추진에  원활을 기하

 고자  하는  개정조례안이므로  제출된  내용대로 :  칙결함이  타당하다고 .판단됩

4, 토론요지

 조례개절에  관련자료를  함께  제출하여  원활한  안건심사를  할  수  있도록  요구하고  사전 충분

 한  검토과정을  통하여  관련  법조항  둥  자세한  레용을  파악하여  질의답변에  충실을 기하도록

,바람

5,  수정안  요지 : B:음

5.  심사결과 j'1원안 결

 반대 .없음

7  첨부 : f,1 ( ) 대구광역 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 안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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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 1  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( )안11

 대구광역시달서구구세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4  제 조중 ' 9 "  제 조 를 " 9  제 조  및 9  제 조의 2"  로 . 한다

17  제 조중 "  법 184 , 제 조 184 2 제 조의  및 184 3"  제 조의 을 '  법 184  제 조  및 5 "  제 장 으로 , 하고 ,동조

5  제 호를 , 삭제하며 " 6  제 호  및 7 "  제 호 를 " 5  제 호  및 6 "  제 호 로 . 한다

19 1  제 조제 항중 「법 184 3 2 6  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 '  구판사업둥  당해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가 정하는

 사업에  직접  사용하는 건축물"」을 「법 256 3  제 조제 항에서 "  그  사업에  직접  사용하는 부동산"」

 으로 . 한다

22  제 조중 「법 188 1 2 3  제 조제 항제 호제 목의  규정에  의한 '  지방자치단체가  정하는 지역"」을 「법 제

188 1 2 3  조제 항제 호제 목에서 "  당해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지역"」으로 . 한다

24  제 조를 . 삭제한다

28  제 조중 「법 234 14 2 6  제 조의 제 항제 호에서 '  구판사업둥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사업에 직

 접  사용하는 토지"」를 「법 266 3  제 조제 항에서 '  그  사업에  직접  사용하는 부동산'」으로 ,하고

2  제 할을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1  ②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사업용  토지에  대한  경감율은 100 50  분의 으로 . 한다

29 2  제 조제 항중 "  법 234 12 제 조의  내지 234 14"  제 조의 를 "  법 5 "  제 장 으로 . 한다

31  제 조를 ,삭제한다

33  제 조중 "  법 245 2"  제 조의 를 '  법 5 "  제 장 으로 . 한다

 부칙이

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(  다음  페이지에 )계속


